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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독 행동에 따른 장애의 범주에 포함한 ICD-11 개정안을 2019년

에 통과시켰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2025년 한국표 질병사인분류

(KCD) 개정에 반 해야 하는 가에 한 찬반입장이 첨 하게 립 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

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한 찬성과 반  입장을 각각 설명하고 게임이용의 질병코드 등

재로 야기될 수 있는 게임 독세가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설문을 통해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의 도입은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가치  로벌 국가경쟁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 인 효과에 한 기 는 크지 않았다.  

ABSTRACT

WHO passed the ICD-11 amendment in 2019, which included gaming disorder, and 

there are confronted opinions whether this should be listed in the revision of the KCD in 

Korea. This study explains the consent and opposition to the listing of gaming disorder, 

and then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listing of gaming disorder and the adoption of 

gaming addiction tax. The results of this study find that the listing of gaming disorder 

and the adoption of gaming addiction tax could negatively affect the investment value 

and the global 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game industry. 

Keywords : Gaming disorder(게임이용 장애), Game addiction tax(게임 독세), 게임 산업

(Game industry), Investment value(투자가치), National competitiveness(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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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의 궁극  목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에 한 배경을 설

명하고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규정과 게임 독

세 도입에 따른 사회  인식과 의견을 미리 악

하는 데 있다.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11차 개정 

국제 질병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ICD-11)를 최종 으로 

통과시켰다[1]. 이에, 우리나라도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를 한국표 질병사인분류(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Diseases and Causes of Death, 

KCD)에 반 해야 하는 가에 한 사회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KCD는 2025년에 개정

되므로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 져야 하나 찬반입장의 

첨 한 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사회  합의 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2-4]. 

[Fig. 1]은 ICD-11의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수용에 한 우리나라 부처별 입장을 정리한 것이

다[5]. 문화체육 부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에 반 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찬성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의 게임이

용 장애의 질병코드에 한 공식 인 입장은 아직 

조율 에 있다.

[Fig. 1] Korean Ministries’ Different Position on 
ICD-11 Acceptance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게임이용자의 

게임과몰입 상태를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으로 규정

하는 것으로서 질병코드 등재 이후 게임은 담배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 인 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게임이용 장애

의 질병코드 등재가 담배세로 불리는 국민건강증진

부담 과 같이 국민의 정신질환 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한 목 으로서 게임 산업에 게임 독세라

는 세 을 부과하는 시행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게임 기업에 한 조세 부담은 국내 게임 

산업의 로벌 경쟁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게임 산업계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

드 등재에 반 하는 입장을 보인다. [6, 7]. 게임이

용 장애의 질병코드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공 보건 분야 는 청소년교육 분야에서 이

진 반면, 게임 산업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게임 산업은 제4차 산업시 의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향에 한 학술연구가 필요하다

[8-10].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에 한 의견을 게임 산업 측

면에서 조사했다. 연구결과, WHO의 게임이용 장

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하다는 의견은 었으

며,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게임 독세

를 시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 게임 독세 도입이 게임 독의 방  치료

에 도움을  것이라는 의견은 은 반면, 게임 기

업들이 게임 독세에 한 조세 항으로 인해 세

율 국가로 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은 국내 게임 산업의 투

자가치  로벌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보고 다. 이는 게임이

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게임이용자의 방  

치료 효과보다 국내 게임 산업의 발 과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사회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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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에 한 배경과 찬반입장을 설명함

으로서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련 사회  이

슈에 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에 따른 게임 기업의 투자가치  게임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의 사회  인식 변화를 제

시함으로서 KCD 개정을 한 사회  합의 을 이

끄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에 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공 보건 분야와 청소년교육 분야에서 이 진 

반면, 게임 산업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

다.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한 찬성과 

반 의견의 근거로 제시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를 찬성하는 입장은 

주로 뇌활성 상 기법을 이용하여 게임 과몰입자와 

독질환자의 뇌의 활성 역이 비슷하다는 연구결

과를 보고했다[11-14]. Koepp(1998)는 8명의 비디

오 게임이용자의 뇌에서 독과 련된 도 민이 

분비된다는 것을 CRAC-PET(C-labelled Raclopri

de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를 이용

하여 밝혔다[11]. Kuhn et al.(2011)은 비디오 게

임을 빈번하게 하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뇌활성 상을 fMRI(Functional Magneti

c Resonance Imaging)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게임을 빈번하게 한 집단이 도 민 분비나 도박에 

련된 뇌 회질의 부피가 크다고 설명했다[12]. 즉, 

게임 과몰입은 정신질환인 독을 일으킬 수 있으

므로 이를 질병으로 규정하여 리되어야 함을 제

시한다[14]. 이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게임이

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극 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해 직 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청소

년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인 만큼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지지하는 입장에 가깝다. 

왜냐하면, 게임이 청소년에 미치는 향에 한 선

행연구는 주로 게임이용의 정 인 효과보다는 부

정 인 효과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15-18]. 

반면, 문화체육 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직 인 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riffiths et al.(2016)은 게임이용 장애 련 선행

연구들이 게임이용 장애에 해 통일되지 않은 정

의와 용어를 사용하 음을 지 했다[19]. King et 

al.(2013)은 게임이용에 따른 독문제를 보고한 선

행연구들의 임상심리학  진단기 이 불분명하므로 

게임이용에 따른 부정  향에 한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20]. Van Rooij 

and Prause(2014)는 게임이용 장애는 물질사용  

도박 독의 단과 내성 측면에서 차이 이 존재하

는데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동일시함으로

서 게임이용 장애에 한 오진을 야기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21]. Asrseth et al.(2017)의 연구에서

도 게임이용 장애를 도박 장애의 진단기 을 동일

하게 용할 경우 다수의 게임이용자가 독질환자

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22]. 국내 연구로서 

송두헌(2019)은 게임 독에 따른 뇌신경 상 연구

들이 인터넷 독과 게임 장애를 혼용하여 사용함

으로서 진단지표의 신뢰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고 언 했다[23].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가 KCD에 등재가 될 

경우, 제4차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 산업의 외 경쟁력 감소와 게임 시장의 

축을 야기할 수 있어 게임 산업계는 WHO의 결정

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24]. 이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한 의사결정에 앞

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한 사회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 게임이용 장

애 질병코드 등재 이 과 이후에 따른 효과를 살

펴 으로서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한 정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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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와 게임 독세 도입에 따른 의견과 국내 게임 산

업에 미친 향을 살펴보기 해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세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연구 상과 표본분포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게

임 독세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 인 설

문조사를 수행하기 해서는 설문참여자의 국내 게

임 산업에 한 황  배경지식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 학 수업을 통해 게임 산업 

련 로젝트를 수행한 학생을 상으로 수행한

다. [Table 1]은 설문참여자의 성별 표본분포도이

며, 체 표본 수는 144개이다. 이  남녀비율은 

약 42  58로서 남녀구성 비율이 비교  균등하므

로 연구 분석시 남녀성비 차이로 인한 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Sex Frequency Percentage

Male 61 42.36%

Female 83 57.64%

Total 144 100.00%

[Table 1] Sample Distribution by Sex

본 연구에서는 설문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해 게임이용 경험과 게임에 한 반 인 인식

을 조사했다. [Table 2]에서 체 설문참여자  

하루 평균 1시간 이내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1번

과 2번 응답)는 51.39%이며, 1시간에서 2시간 사

이인 경우(3번 응답)는 22.92%, 2시간 이상 게임 

과몰입하는 경우(4번과 5번 응답)는 25.70%로 보

고 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Almost never 45 31.25%

2. Less than 1 hour 29 20.14%

3. 1 to 2 hours 33 22.92%

4. 2 to 3 hours 11 7.64%

5. More than 3 hours 26 18.06%

Total 144 100.00%

[Table 2] Average Gaming hours per day

 [Table 3]에서 게임에 한 반 인 견해로서 

체 설문참여자의 62.50%는 정 (1번과 2번 응

답), 31.94%는 립 (3번 응답), 5.56%는 부정

인 인식을(4번과 5번 응답)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체 설문자  게임에 해 매우 부

정 이라는 응답을 보인 경우는 없었으므로, 부

분의 설문참여자들은 게임에 해 정 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negative 0 0.00%

2. Negative 8 5.56%

3. Neutral 46 31.94%

4. Positive 69 47.92%

5. Strong positive 21 14.58%

Total 144 100.00%

[Table 3] Overall Recognition of the Game

3.2 설문지 비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와 게임 독세 도입에 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

다. 다음으로,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에 따른 의견 변화를 검증하기 

해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 이 과 도입 이후 의견 결과를 비교한다.   

이를 해 설문지 문항은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 이 의 게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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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회  인식을 1단계에서 조사하고, 2단계

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한 사

회  인식과 의견을, 3단계에서는 게임 독세에 

한 사회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다. 각 단계별 설

문지 문항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단계:

(1-1) 게임 산업은 제4차 산업 명 시 에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고 단하는가?

(1-2) 국내 경제·정치·문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게임 산업은 투자가치가 높다고 단하는가?

(1-3)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성

장동력으로서 로벌 국가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라

고 단하는가?

2단계:

(2-1)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하다고 단하는가?

(2-2)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게임 독

세를 시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단하는가?

(2-3)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가 한국에 등재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도입 이 에 비하여 국내 경

제·정치·문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게임 산업은 투

자가치가 높다고 단하는가?

(2-4)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가 한국에 등재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도입 이 에 비하여 게임 산

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로

벌 국가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단하는가?

3단계:

(3-1) 게임 독세가 도입된다면, 게임이용자의 

게임 독의 방과 치료에 효과 일 것이라고 단

하는가?

(3-2) 게임 독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게임 기업

은 세율 국가로 이 할 것으로 단하는가?

(3-3) 게임 독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도입 이 에 비하여 국내 경제·정치·

문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게임 산업은 투자가치가 

높다고 단하는가?

(3-4) 게임 독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도입 이 에 비하여 게임 산업이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로벌 국가경

쟁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단하는가?

3.3 설문조사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 설문지 문항에 한 응답을 

련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한다[24]. 를 들어, (1-1)문항에 

한 선택지는 ‘1 : 매우 비동의, 2 : 비동의, 3 : 

립의견, 4 : 동의, 5 : 매우 동의’로 설정하며 

(3-1)문항에 한 선택지는 ‘1 : 매우 부정 , 2

: 다소 부정 , 3 : 립의견, 4 : 다소 정 , 

5 : 매우 정 ’으로 설정한다. 각 설문 문항별 

응답 결과를 취합한 후, 설문참여자들이 나타낸 게

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

에 한 사회  인식과 의견을 보고한다.

다음으로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

임 독세 도입 이 의 설문결과인 (1-2), (1-3)문

항과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이후 설문 

결과인 (2-3), (2-4)문항  게임 독세 도입 이후

의 설문결과인 (3-3), (3-4)문항을 기반으로 응

표본 분석을 수행함으로서 개별 설문참여자의 의견 

변화를 검증한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6

을 사용했으며 신뢰구간은 99%로 설정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

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에 

따라 게임 산업의 투자가치  로벌 국가경쟁력

에 한 의견의 변화를 악하고자 한다. 

4. 연구결과

4.1 게임 산업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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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 이 인 재 상황에서의 게임 산업에 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문항 (1-1)의 답변결과인 

[Table 4]를 보면, 체의 98.61%가 게임 산업이 

제4차 산업 명 시 에서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는 

데 동의하 으나, 이를 부정한 답변한 응답은 없었

다. 이는, 설문참여자의 부분이 게임 산업의 지

속가능성을 정 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0 0.00%

2. Disagree 0 0.00%

3. Neutral 2 1.39%

4. Agree 61 42.36%

5. Strong Agree 81 56.25%

Total 144 100.00%

[Table 4] Sustainability of Game Industry 

[Table 5]는 국내 경제·정치·문화  상황을 고려

할 때 게임 산업은 투자가치가 높다고 단하는가

를 묻는 문항 (1-2)의 결과이다. 체의 87.50%가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가치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답변은 체의 2.78%에 불가

했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0 0.00%

2. Disagree 4 2.78%

3. Neutral 14 9.72%

4. Agree 82 56.94%

5. Strong Agree 44 30.56%

Total 144 100.00%

[Table 5] Investment Value of Game Industry

[Table 6]은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

제 성장동력으로서 로벌 국가경쟁력을 가진 산업

이라고 단하는가를 묻는 문항 (1-3)의 결과이다. 

체의 88.89%가 국내 게임 산업이 로벌 국가경

쟁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응답한 반면 반  의견은 

체의 2.08%로 보고 다. 의 결과를 종합하면, 

설문참여자의 부분이 국내 게임 산업에 해 지

속가능하며, 투자가치가 높고, 로벌 국가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0 0.00%

2. Disagree 3 2.08%

3. Neutral 13 9.03%

4. Agree 77 53.47%

5. Strong Agree 51 35.42%

Total 144 100.00%

[Table 6] Global National Competitiveness of 

Game Industry

4.2 게임이용 장애 등재에 한 의견

[Table 7]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하다고 단하는가를 

묻는 문항 (2-1)의 결과이다. WHO의 결정에 동의

하는 의견은 체의 18.7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86%, 립의견은 9.72%로 보고 다. 이

는, 체 설문응답자  반 이상이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규정에 해 부정 인 의견을 갖

고 있음을 나타낸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12 8.33%

2. Disagree 67 46.53%

3. Neutral 38 26.39%

4. Agree 23 15.97%

5. Strong Agree 4 2.78%

Total 144 100.00%

[Table 7] Adequacy of Gaming Disorder 

Classification

[Table 8]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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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독세를 시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단하는

가를 묻는 문항 (2-2)의 결과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게임 독세를 야기할 것이라는 의

견은 체의 54.86%인 반면 립 의견과 그 지 

않다는 의견은 체의 45.14%로 보고 다. 즉,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KCD 도입이 

게임 독세를 시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 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6 4.17%

2. Disagree 20 13.89%

3. Neutral 16 11.11%

4. Agree 86 59.72%

5. Strong Agree 16 11.11%

Total 144 100.00%

[Table 8] Possibility of Adopting Game 

Addiction Tax based on Gaming Disorder 

Classification

[Table 9]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가 한국

에 등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도입 이 에 비하여 

국내 경제·정치·문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게임 산

업은 투자가치가 높다고 단하는가를 묻는 문항 

(2-3)의 결과이다. 체 설문참여자의 71.53%가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가치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은 10.42%에 불과했다.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가

치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던 [Table 5]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설문응답자들의 다수가 게임이용 장

애의 질병코드 등재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

가치에 한 의견이 부정 으로 바꿨음을 의미한

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13 9.03%

2. Disagree 90 62.50%

3. Neutral 26 18.06%

4. Agree 15 10.42%

5. Strong Agree 0 0.00%

Total 144 100.00%

[Table 9] Investment Value of Game Industry 

after Classification of Gaming Disorder

[Table 10]은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가 한국

에 등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도입 이 에 비하여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서 로벌 국가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단하는

가를 묻는 문항 (2-4)의 결과이다. 체 설문참여

자의 65.27%가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이

후 로벌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응답한 반

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8%에 불과했다. 국

내 게임 산업이 로벌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Table 6]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설

문응답자들의 다수가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국내 게임 산업의 로벌 국가경쟁력에 부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10 6.94%

2. Disagree 84 58.33%

3. Neutral 38 26.39%

4. Agree 12 8.33%

5. Strong Agree 0 0.00%

Total 144 100.00%

[Table 10] Global National Competitiveness of 

Game Industry after Classification of Gaming 

Disorder

4.3 게임 독세 도입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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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은 게임 독세가 도입된다면, 게임이용

자의 게임 독의 방과 치료에 효과 일 것인가를 

묻는 문항 (3-1)의 결과이다. 게임 독세는 게임 

기업에 죄악세(sin tax)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정부

는 이로 발생된 조세수입을 바탕으로 게임 독 

방  치료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다. 그러나 게

임 독세 도입 효과에 한 정 인 의견은 체

의 19.44%인 반면 부정 이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

을 것이라는 의견은 80.55%로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게임 독세 부과에 따른 게임 독

의 방  치료 효과에 한 사회  기 치는 높

지 않을 것으로 측 가능하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Negative 12 8.33%

2. Negative 64 44.44%

3. Neutral 40 27.78%

4. Positive 23 15.97%

5. Strong Positive 5 3.47%

Total 144 100.00%

[Table 11] Effectiveness of Game Addiction Tax 

in terms of Prevention and Treatment

[Table 12]는 게임 독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게

임 기업이 세율 국가로 이 할 것으로 단하는

가를 묻는 문항 (3-2)의 결과이다. 게임 독세 도

입 이후 국내 게임 기업이 세율 국가로 이 할 

것이라는 의견은 체 설문참여자의 72.42%로서 

그 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 독세 도입이 국내 게임 

기업들의 조세 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이들 기업이 게임 독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외

국 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1 0.69%

2. Disagree 15 10.42%

3. Neutral 23 15.97%

4. Agree 87 60.42%

5. Strong Agree 18 12.50%

Total 144 100.00%

[Table 12] Possibility of Moving to Low-tax 

Countries due to Game Addiction Tax 

[Table 13]은 게임 독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

었다고 가정한다면, 도입 이 에 비하여 국내 경

제·정치·문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게임 산업은 투

자가치가 높다고 단하는가를 묻는 문항 (3-3)의 

결과이다. 체 설문참여자의 75.00%가 게임 독

세 도입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가치가 높아

진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던 

[Table 5]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설문응답자들의 

다수가 게임 독세 도입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가치에 한 의견이 부정 으로 바꿨음을 의미

한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16 11.11%

2. Disagree 92 63.89%

3. Neutral 25 17.36%

4. Agree 11 7.64%

5. Strong Agree 0 0.00%

Total 144 100.00%

[Table 13] Investment Value of Game Industry 

after Adoption of Game Addiction Tax

[Table 14]는 게임 독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되

었다고 가정한다면, 도입 이 에 비하여 게임 산업

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로벌 

국가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단하는가를 묻는 

문항 (3-4)의 결과이다. 체 설문참여자의 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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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 독세 도입 이후 국내 게임 기업이 로

벌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

지 않았다. 이 결과는 국내 게임 산업이 로벌 국

가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Table 6]

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설문응답자들의 다수가 

게임 독세 도입이 국내 게임 산업의 로벌 국가

경쟁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1. Strong disagree 14 9.72%

2. Disagree 97 67.36%

3. Neutral 25 17.36%

4. Agree 8 5.56%

5. Strong Agree 0 0.00%

Total 144 100.00%

[Table 14] Global National Competitiveness of 

Game Industry after Adoption of Game 

Addiction Tax

4.4 응표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 여부에 따라 국내 게임 산업

의 투자가치  로벌 국가경쟁력에 한 의견이 

유의하게 변화했는지를 검증하기 해 응표본 분

석을 수행하 다. [Table 15]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이 과 이후의 응표본 검증결과이

다. 투자가치를 나타내는 IV(Investment Value)의 

평균값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 과 이

후 각각 4.15와 2.30이며, 설문응답자 의견이 등재 

이 과 이후 1%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한, 로벌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GNC(Global National Competition)의 평균값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 과 이후 각각 

4.22와 2.36이며, 설문응답자 의견이 등재 이 과 

이후 1% 수 에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국내 게임 기업의 투자가치와 로벌 국가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설문참여자들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

드 등재 이후 이들 기업에 한 투자가치와 로

벌 국가경쟁력에 한 부정 인 의견으로 변경했으

며, 궁극 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게

임 산업에 부정 인 향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ategory
Mean SD

t-value P-value
Before After Before After

IV 4.15 2.30 0.703 0.776 22.655 <0.000

GNC 4.22 2.36 0.694 0.735 22.799 <0.000

※ Note: IV is Investment Value of Game Industry; GNC is Global 
National Competitiveness. Significant level higher than p=0.01.

[Table 15] Paired t-test Result of Before and 

After Gaming Disorder Classification

[Table 16]은 게임 독세 도입 이 과 이후의 

응표본 검증결과이다. IV의 평균값은 게임 독세 

도입 이 과 이후 각각 4.15와 2.22이며, 설문응답

자 의견이 도입 이 과 이후 1%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한, GNC의 평균값은 

게임 독세 도입 이 과 이후 각각 4.22와 2.19이

며, 설문응답자 의견이 도입 이 과 이후 1% 수

에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국내 게임 기업의 

투자가치와 로벌 국가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설문

참여자들은 게임 독세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하 을 

때, 이들 기업에 한 투자가치와 로벌 국가경쟁

력에 한 의견이 부정 으로 변경됨으로서 게임

독세 도입이 게임 산업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tegory
Mean SD

t-value P-value
Before After Before After

IV 4.15 2.22 0.703 0.740 24.533 <0.000

GNC 4.22 2.19 0.694 0.679 24.961 <0.000

※ Note: IV is Investment Value of Game Industry; GNC is Global 
National Competitiveness. Significant level higher than p=0.01.

[Table 16] Paired t-test Result of Before and 

After Adopting Game Addi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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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게

임 독세 련 배경을 설명하고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와 게임 독세 도입에 한 사회  

인식과 의견을 게임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4

차 산업 시 에서 게임 산업은 지속가능하며, 투자

가치  로벌 국가경쟁력을 지녔다는 의견이 높

게 나타났다. WHO의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의 

KCD등재가 하다는 의견은 낮은 반면, 게임이

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게임 독세를 시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은 높았다. 다음으로, 게

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가 등재된다면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가치와 로벌 국가경쟁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찰 다. 마지

막으로, 게임 독세 도입이 게임 독의 방과 치

료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보다 게임

독세 도입으로 인해 국내 게임 기업이 해외 

세율 국가로 이 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

다. 궁극 으로 게임 독세의 도입은 국내 게임 산

업의 투자가치  로벌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

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보고되었다.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임 독세 

도입이 게임 산업에 미친 향은 게임 기업의 재

무자료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 

그러나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2

019년에 통과된 후 유 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발효되며,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KCD개정에서부

터 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용 시 의 차이로 

인해, 재 시 에서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

재  게임 독세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한 재

무자료의 수집은 실 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연구한

계 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게

임이용 장애를 공 보건  청소년교육 측면에서 

주로 다뤘던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 게임 산업  

기업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데 공헌 이 있을 것이

다. 아울러,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게

임 독세 도입 이 과 이후에 따른 사회  인식 

 의견 변화를 통계 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

은 국제 보건정책 결정이 기업의 투자가치  

로벌 국가경쟁력에 유의미한 향을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학계와 시장참여자에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의 독 코드에 한 찬성  반  입장을 일반 

에게 설명함으로서 게임이용 장애의 독코드 

등재 여부  게임 독세 도입 여부에 한 사회

 합의 을 찾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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